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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사

잘못적용되기쉬운철도설계기준돌아보기

I 박 재 용 I
(주)선구엔지니어링
구조본부장

1. 머리말

보통설계자들은이전설계에서문제가없었던경우에

는설계기준적용의옳고그름에대하여깊이생각하지않

는데, 특히다소안전측의결과를가져오는경우에는특히

더그러하다. 여기서“문제가없었던”이라는의미는시공

중또는공용중의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는의미보다는

설계심의나설계감리검토등의절차에서설계자를귀찮

게하지않았다는의미로표현하 다.

그동안설계과정에서문제가없었더라도, 토목구조물

설계에서일반적으로잘못적용되고있다고판단되는몇

가지기준적용의관행에대하여돌아보고, 기준의원리및

배경을충실히이해함으로써불필요한재료의낭비를막고

안전성을정확히확보하는데도움이되도록하고자한다.

지금부터검토할, 잘못적용되는것으로판단되는기준

은다음과같다.

슬래브의휨최소철근적용

지점침하하중

직접기초의허용지지력

교각말뚝반력의양방향합성

2. 슬래브의휨최소철근적용

“철도설계기준(노반편)(2011) 10.6.4 (2) ②휨부재의

최소철근”규정은다음과같다.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의

휨부재의최소철근량규정도동일하다.

가. 해석에의하여인장철근보강이요구되는휨부재의
모든단면에대하여아래「나. 다. 라.항」에규정된내용을
제외하고는 철근의 단면적 As는 <식 (10.6.1)>과 <식
(10.6.2)>에의해계산된값중큰값이상으로해야한다.

나. 생략
다. 부재의모든단면에서해석에의해필요한철근량보

다1/3 이상인장철근이더배치되는경우에는「10.6.4 (2) ②
가.항및나.항」의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라. 두께간균일한구조용슬래브와기초판에대하여경
간방향으로보강되는인장철근의최소단면적은「10.4.8

항」에규정한값과같아야한다. 여기서「10.4.8 항」은추축

및온도철근에대한규정임.

이규정의의미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규정은철근의

과소보강으로인한휨부재의급작파괴를방지하기위한

조항이다. 철근비가매우작은경우에철근콘크리트단면

으로계산한휨모멘트가그단면을무근콘크리트단면으

로보고, 콘크리트의휨인장강도에준하여계산한휨모멘

트보다작아지며, 이와같은경우예기치못한초과하중이

재하되면급작스러운파괴가일어난다. 구조부재의이러

한취성파괴를방지할목적으로무근콘크리트단면으로

(10.6.2)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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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휨모멘트를초과하는철근량을최소철근으로요구

하고있는것이다.

다만, 최소철근규정에의해필요이상의과대한철근이

적용되는것을막기위해예외조항을두고있는데, 첫째우

선해석에의해요구되는철근량보다 1/3이상많은경우에

는위두식을적용하지않는다. 이는아무리초과하중이라

도당초설계에서가정한하중의 1/3이상은발생하지않는

다고본것이다.

두번째예외조항은슬래브와같은면부재에대한것이

다. 슬래브와같은면부재에서는초과하중이발생하여도

횡방향(휨에대한직각방향)으로분포되어급작스러운파

괴가일어날가능성이적기때문에위두식에의한최소철

근을적용할필요성이없으며수축및온도철근에의한최

소철근을만족하면된다. 만약초과하중이슬래브전폭에

서일어난다고하면이는예기치못한초과하중이아니고

설계를잘못했다고보아야할것이다.

현재대부분의설계자들이슬래브교및라멘교의슬래

브, 지하철등지하구조물의슬래브, 통로및수로암거의

슬래브나벽체, 옹벽의벽체등에대하여휨부재로설계하

면서위<식 (10.6.1)>과<식 (10.6.2)>에의해계산되는최

소철근을적용하고있으나본조항의취지를생각할때이

는모멘트가적게발생하는위치에필요이상의철근을사

용하는것이된다. 특히지하철과같이복잡한구조에서는

부분적으로단면의두께에비하여모멘트가적게발생하

는부재가반드시발생하게되는데본조항의정확한이해

를바탕으로적정철근량을사용함으로써경제성을향상

할수있을것이다.

3. 지점침하하중

지점변위(지반변동)가발생할경우발생변위는교량수

명기간동안작용하며이는주하중에해당하는특수하중으

로 분류되는 중요한 하중이다. “철도설계기준(노반

편)(2011) 8.2.2 (11) ⑥하부구조에대한지점변동의 향”

의내용은다음과같다.

하부구조완성후기초지반의압 침하등에의한지반

변동이예상되는경우에는그 향을고려한다. 지반변동
의예는다음과같다.

가. 기초주변지반의압 침하
나. 배면성토에의한연약지반의측방유동
다. 하천의흐름, 파랑에의한세굴, 하상저하
위설계기준내용에서지반변동발생가능한상황을예

시하고있는데, 일반적인교량에서발생할수있는 구변

형이다. 이변위는상부구조에 향을미치는데, 연속보와

같은교량의상부구조는기초구조물의연직침하에의해

응력이발생하며, 라멘교와같은상·하부일체구조인경

우에는기초의연직침하, 수평이동, 회전변위모두에의해

응력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지점변동이예상될때는해

당위치의해당구조물에서발생가능한예상변위량을산

정하여설계에반 하여야한다.

그러나도로교, 철도교를막론하고설계실무에서는, 해

당구조물에서발생가능한예상변위량을적용하지않고,

부정정교량에대하여일률적으로 2㎝의연칙처짐을하중

으로재하하여구조해석을수행하고있는데이는도로설

계편람및철도설계편람을근거로하고있는것으로보이

며또안전측의설계를하려는설계자의심리가반 된결

과라할수있을것이다. 위연직처짐 2㎝의근거가되는

“철도설계편람(토목편) (Ⅳ) 콘크리트 하부구조 (2004)

6.5.1 (1) 허용연직변위량”의내용은<표1>과같다. (도로

설계편람도동일한내용을수록하고있음.)

<표 1>에서허용변위량은과거공용중인교량의사례

를조사한결과대략이값정도이내의변위가발생한교

량은사용에문제가없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는것이며,

이정도의변위를하중으로재하한다는의미가아니다. 허

용변위값이 2㎝이므로 2㎝를하중으로재하한다는것은,

거더설계에서상부구조허용처짐이 10㎝라면 10㎝처짐

이발생하게하는단면력에대하여설계한다는것과동일

한의미로전혀타당성이없다.

표 1. 철도설계편람 부정정구조물의 허용 연직변위량

지지층 최대변위량(㎜) 부등변위량(㎜) 비 고

모래지반 25 20
점토지반 50 20
복합지반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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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철도교는대부분단순교형태를취하므로지

점침하가발생하더라도상부구조에응력이발생하지않으

며, 강교와같이경간이긴교량은연속교로설계하더라도

지점침하에의해발생하는응력의증가량이미소하여문제

가되지않는경우가많다. 다만라멘교의경우와같이경간

이짧으면서휨강성이큰구조는지점침하에의해발생하는

응력(단면력)이크므로전체구조에대한기여도가크다. 따

라서직접기초일때라멘교는풍화암이상의양호한지반에

지지시키며, 편의상연·경암의암반지지라면지점침하는

거의발생하지않는데이런경우에도 2㎝의침하량을적용

하여구조해석을수행한다면지나친과다설계로볼수있다.

참고로 <그림 1>과같은라멘구조에서지점침하 2㎝를

적용하여지점침하가전체단면력에미치는 향을검토

할때아래와같은2가지의하중조합을생각할수있다.

COMB-1 ＝1.4D ＋2.0(L＋I) ＋1.7H

COMB-2 ＝1.4D ＋1.4(L＋I) ＋1.7H ＋1.4G

여기서 D ：고정하중에따른단면력, 

L＋I ：활하중및충격에따른단면력

H ：횡토압에따른단면력, 

G ：지점침하에따른단면력

위하중조합에서알수있듯이활하중의 향이적어야

지점침하의 향이커지므로, 지점침하 향이크도록토

피고3m 정도의라멘을예로선택하 다.

지점침하는좌측에2㎝발생하는것으로보았으며, 크리

프의 향을고려하여지점침하에의한단면력은 50％만

유효한것으로하 다. 해석결과대표단면력인모멘트를

요약하여정리하면<표2>와같다.

우측부모멘트위치에서지점침하가포함된 COMB-2

가지배적이라는것을알수있는데이런현상은토피고가

클수록, 경간이짧을수록더커지게된다. 앞에서말한것

처럼 COMB-2는실제로발생하지않는상황이라는것을

생각할때COMB-2를지배적상황으로만드는것이타당

하지않다는것은더욱명백해진다. 따라서실제발생할수

없는 지점침하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정당하게) 즉

COMB-1을적용함으로써합리적이면서도경제적인설계

를유도할수있다.

기술기사

그림1. 라멘교사례

a. 검토단면 b. 검토단면에대한해석모델

표 2. 해석결과 단면력(모멘트)
(단위：kN-m)

구 분 D L＋I H G COMB-1 COMB-2

우측부모멘트 -286.70 -189.11 -35.54 -245.46 -839.84 -1070.02
중앙정모멘트 273.86 183.72 - - 697.15 609.36

벽체하단 134.19 88.51 -252.53 245.46 -64.40 -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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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기초의허용지지력

직접기초의지지력에대한안정검토는보통아래그림

과같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위와같은지지력검토관행은정확한방법이아

니며, 지반의지지력파괴메카니즘과지지력산정식의원

리에대한정확한이해를위하여설계기준에제시된허용

지지력의이론적배경을잠깐살펴볼필요가있다. “철도

설계기준(철도교편)(2004) 6.4 지반의 극한지지력”및

“도로교설계기준해설(2008) 5.6.4.1 허용연직지지력”은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1) 4.2.3 해설”에서설명하

는Terzaghi, Meyerhof 및Hansen의이론에근거하고있다.

가장최근의기준인“철도설계기준(노반편)(2011)”에는

지지력검토에대한원론만제시하고세부규정은제시하

고있지않다.

지지력산정원리의기본이되는 Terzaghi의전단파괴

모델은<그림3>과같이표현할수있다. 연직력에의한지

반의파괴는<그림2>와같은반력의꼭지점에서허용지지

력을초과하여국부적으로파괴가발생하는것이아니며,

<그림3>의DFH 및DEG로이어지는면의전단파괴에의

하여발생한다. 이때허용지지력및극한지지력은다음식

그림2. 허용지지력검토관행

qmax＜qa

여기서qmax :면적당최대발생지지력
qa : 면적당허용지지력

그림3. Terzaghi의전단파괴모델

그림4. 편심있을때유효재하면적

A′= B′×L′

B′= B′×2′·eB

L′= B′×2′·eL

eB = MB / V

eL= ML / V

MB, ML : 각방향모멘트

V : 연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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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이표현할수있다.

Qa ＝Qu／SF, SF : 안전율(평상시3, 지진시2)   (식1)

Qu ＝A′·[α·c·Nc + q·Nq + β·g1·B′·Nr]    (식2)

여기서Qa ：지반의허용연직지지력(kN)

Qu ：지반의극한지지력(kN)

A′：유효재하면적(m2)

c  ：지반의점착력(kN/m2)

q  ：상재하중(kN/m2), q＝γ2·Df

γ1 ：기초아래지반의단위중량(kN/m3)

γ2 ：기초측면지반의단위중량(kN/m3)

B′：기초의유효재하폭(m), B′= B－2·eB

eB ：기초의편심량(m)

Df ：기초의유효근입깊이(m)

α, β：기초의형상계수

Nc, Nq, Nr ：지지력계수

편심이있을때기초의유효재하면적은 <그림 4>와같

다. 기초의지반이파괴상태에도달했을때는지반반력분

포가정확히등분포는아니더라도, Meyerhof가가정한것

처럼, 하중의합력의작용점을중심으로하는가상의기초

폭(<그림 4>의빗금친부분)에똑같이유효하게작용하는

것으로한다. 이때파괴형태는여전히<그림3>과같으며

다만B를B′로치환한것과같다.

현실적으로발생가능성이높은, 2방향편심이있는기

초의지지력검토에대한예를들어본다. 각하중및지반

조건을다음과같이가정한다.

V ＝10000kN, MB ＝7000kN-m, ML ＝5000kN-m

B ＝5.0m, L ＝10.0m

N ＝30, c ＝0 kN/m2, γ1＝γ2 ＝19kN/m3

Df ＝1.0m → q ＝1.0×19 ＝19kN/m2

이때극한지지력산정을위한세부값을구하면다음과

같다. (α, β및Nc, Nq, Nr등의값의산출근거는설계기준참조)

eB = MB／V = 7000／10000 = 0.7m

eL = ML／V = 5000／10000 = 0.5m

B′= B－2·eB = B－2·eB = 5.0－2×0.7 = 3.6m

L′= L－2·eL = L－2·eB = 10.0－2×0.5 = 9.0m

A′= 3.6×9.0 = 32.4m2

α= 1 + 0.3 B／L = 1 + 0.3×5／10 = 1.15

β= 0.5 - 0.1 B／L = 1 - 0.1×5／10 = 0.45

Nc = 37.26, Nq = 22.46, Nr = 19.73

(식2)의 [    ]안의면적당극한지지력을qu라하고그값

을구하면다음과같다.

qu＝0 + 19×22.46 + 0.45×19×3.6×19.73 ＝1034 kN/m2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은관행적설계방법에따르면지

지력검토는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이때면적당허용지

지력을qa라한다.

qa ＝qu／SF ＝1034／3 ＝345 kN/m2

qB_max,min ＝

qL_max,min ＝

따라서 qB_max ＞ qa 이므로지지력에불안전→기초규

격을확대해야함.

그러나 Terzaghi의전단파괴모델처럼연직력이하중

합력의작용점을중심으로하는가상의기초폭에똑같이

유효하게작용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다.

Qu ＝ A′·[α·c·Nc + q·Nq + β·γ1·B′·Nr] ＝

A′·qu ＝32.4×1034 ＝33502 kN

Qa ＝33502／3 ＝11167 kN

따라서V ＜Qa이므로지지력에안전→기초규격적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Terzaghi, Meyerhof 및

Hansen의이론에근거하여, 설계기준취지에부합하도록

지지력에대한외적안정검토를수행하면지금까지의관

행에의한설계보다다소라도직접기초규격축소를기대

할수있다.

5. 교각말뚝반력의양방향합성

연직력및양방향모멘트가작용하는교각말뚝기초의

반력을검토할때일반적으로교축방향과교축직각방향

에대하여각각의말뚝반력을구하여지지력에대한안정

여부를판단하고있다. 예를들기위하여고정하중(D) 및

활하중(L) 외에교축방향수평력및모멘트[시·제동하중

(SB), 장대레일종하중(LR) 등], 교축직각방향수평력및모

멘트[풍하중(W), 원심하중(CF) 등]가작용하는아래그림

과같은가상구조계를생각할수있다. 이해를쉽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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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양방향의 향을표현할수있는최소한의말뚝개

수4개가설치되는말뚝기초를생각하기로하 다.

<그림 5>에연직하중및양방향모멘트가작용할때의

하중값과그에따른말뚝반력값을개략적으로계산하여

수록하 다.

만약지반조건및말뚝자재를고려한허용지지력이 Ra

= 4000 kN이라고할때, 지금까지의관행에따르면양방향

최대반력모두3500 kN으로허용지지력이내이므로안전

한것으로판단할것이다.

그러나실제의말뚝거동은다르다. 위말뚝의거동을 2

단계로나누어생각해본다. 우선연직하중(V = 10000 kN)

에X방향모멘트(MX = 5000 kN-m)가작용하면말뚝2,4의

반력은연직하중에의한반력평균값(2500 kN)에모멘트에

의한반력1000 kN이더해진3500 kN이되고, 말뚝1,3의반

력은평균값(2500 kN)보다1000 kN 작은1500 kN이된다.

이상태에다시Y방향모멘트(MY = 5000 kN-m)가작용하

면 3,4번말뚝은모멘트에의해각각 1000 kN씩의반력이

추가되고1,2번말뚝은1000 kN씩의반력이감소되어다음

과같은결과를얻는다.

R4 = 3500 + 1000 = 4500 kN

R3 = 1500 + 1000 = 2500 kN

R2 = 3500 - 1000 = 2500 kN

R1 = 1500 - 1000 =  500 kN

즉, 최대반력(R4 = 4500 kN)이허용지지력(Ra = 4000 kN)

을초과하여지지력에불안정한것으로나타난다. 

대부분의설계실무에서는양방향의모멘트가모두큰

경우는자주발생하지않으므로양방향을합성하여말뚝

을검토하지않았다고하여항상불안전한설계가되는것

은아니지만양방향을합성하는것이논리적으로타당하

며보다정확한결과를도출한다는것은자명하다. 

그림5. 양방향모멘트가작용하는말뚝기초예

작용외력
V = 10000 kN
MX = 5000 kN-m
MY = 5000 kN-m
말뚝반력
Rmean = 10000/4EA = 2500 kN
Rmx,my = 5000/5m = 1000 kN
RX_2,4 = 3500 kN
RX_1,3 = 1500 kN
RY_3,4 = 3500 kN
RY_1,2 = 1500 kN




